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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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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라는 개념 속에는 정신병 (기질적 정신

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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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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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같이 목적 규정을 좁게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

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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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시․도  시․군․구 단 의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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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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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의료기 의 설치․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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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의입원환자에 한 고지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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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판 2006. 7. 28, 2004다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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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연고 환자 등에 한 신원조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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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는 자의입원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7) 자율성 존중의 원칙.

8) 실제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 2006. 7의 주요내용 중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고지의무신설에 대한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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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요법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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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환자들에게 작업치료라는 명목을 각 병실, 복도, 화장

실, 샤워실, 계단 등을 하루에 3번 청소하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주 1회 목욕

시키고, 겨울철에는 눈을 치우도록 하는 등 부당한 작업치료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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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한 폭행․가혹행 에 한 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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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신보건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특수치료행위 등을 위한 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운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1) 과거 정신병원 등이 정치범 수용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12) 이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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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의입원  퇴원 차에 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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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문이다. 문제는 ,정신보건법>의 특정 조항에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

우 신체적 구속을 포함하는 처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정신보건법> 제46조는 격리제한 등에 대한 판단을 

시설의 종사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의 시행에 있어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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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러한 사정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신질환을 다른 질환과는 달리 보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Emily Jackson, Medic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384.

15) 경우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16)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인 <Mental Health Act 1983>을 시행하고 있는 국에서도 이

와 같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Emily Jackson, Ibid., p. 383.). 

17) 특히 재산권과 관련한 악용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서의 퇴원요구

를 거절하여 온 배우자가 입원한 자에 대하여 재산권 이전을 요구한 사안에서 공갈죄

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판 2001. 2. 23, 2000도4415를 참조하기 바란다.

18)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는 대판 2001. 2. 23, 2000도

4415; 의정부지방법원 2006. 4. 6, 2004고단421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판결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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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

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08  정 규 원

. 

. 

. 

. 

. 

. 

, , 

. 

< >

. < > 3 1 ‘

’ , ‘ (

)․ ․

’ .19) 

.

  < > 26

. 

․

. 

․ . 

19) 국의 <Mental health Act 1983> section 1 (2)는 “‘mental disorder' means mental illness, 

arrested or incomplete development of mind, psychopathic disorder and any other disorder 

or disability of mind”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넓은 

정의라는 비판이 있다 (Emily Jackson, Ibid., p.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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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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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반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과 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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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산이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

로의 능력을 벗어나는 사항을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